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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4

제출연월일: 2022. 12. 2.

제 출 자: 울산광역시중구청장

1. 개정이유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의 적극 발굴로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의회정책지

원 인력 반영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697명”에서 “701명”으로 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을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증원 (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1) 총 계 : 697명 → 701명(증 4명)

2) 일반직 : 694명 → 698명(증 4명)

가) 6급 이하 : 643명 → 647명(증 4명)

3.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지방자치법」 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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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담당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4577호, 2022. 11. 28.)

라. 입법예고: 2022. 11. 25. ∼ 11. 29.(4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28 (제251회-행정자치위제7차부록)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7명이며”를 “701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20명”을 “2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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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중

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97명이

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701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677명 1.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2.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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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

무

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698 -

3급 1 1

4급 6 4 1 1

5급 44 24 2 4 1 13

6급

이하
647 -

별

정

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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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

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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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

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

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

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

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

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1회-행정자치위제7차부록) 3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에 2023년 인사혁신처 인건비
인상률 1.7%를 적용하여 인건비 산정
- 6급 3명(증) : 6급 16호봉 기준으로 산정(68,574,690)
- 7급 2명(증) : 7급 7호봉 기준으로 산정(48,555,680)
- 9급 1명(감) : 8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33,011,440)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Ⅱ.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1. 부대의견 : 해당없음

2.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과 협의

3. 작 성 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이성실(052-290-3142)

연도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432,532 269,824 277,919 286,256 294,844 303,689
국 비

구 비 1,432,532 269,824 277,919 286,256 294,844 303,689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지출

6급 3명 1,092,216,900 205,724,070 211,895,790 218,252,640 224,800,200 231,544,200

7급 2명 515,577,380 97,111,360 100,024,700 103,025,440 106,116,200 109,299,680

소계(a) 1,607,794,280 302,835,430 311,920,490 321,278,080 330,916,400 340,843,880

수입
9급 1명 175,262,180 33,011,440 34,001,780 35,021,830 36,072,480 37,154,650

소계(b) 175,262,180 33,011,440 34,001,780 35,021,830 36,072,480 37,154,650

총비용(a-b) 1,432,532,100 269,823,990 277,918,710 286,256,250 294,843,920 303,68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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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2023년도 인건비로 충당(예산담당 협의)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이성실(052-290-3142)

연도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269,824 277,919 286,256 294,844 303,689 1,432,532

합  계 269,824 277,919 286,256 294,844 303,689 1,432,532


